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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근래 ESG가 주목을 받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해당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투자의 중요한 기

준으로 고려하겠다는 세계의 여러 움직임 속에 주요한 트렌드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책

임투자 경향의 확산, EU가 추진 중인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및 공급망 실사 등 제도

적 변화 등이 이를 추동해내고 있다. 이한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이뤄지는 가운데, 사회적인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학계에서의 논의는 물론, 언론의 보도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업 경영에 대한 ESG 즉, 비재무적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이 최근에 새롭게 나타난 흐름은 아니

라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지난 자본주의 발전과 세계화 속에서 기업의 영향력 내지 권력의 

증대, 무절제한 이윤 추구 경향이 빚어내는 사건, 사고에 대한 국제 및 사회적 대응 속에서, 기업

에게 그 행보의 책임을 촉구하는,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어왔다. 주주자본주의를 비판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론,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의 기업인권과 이행 원칙 등이 대표적인 논의이자 구체화했던 시도였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은 ESG의 근간이며, ESG는 공시와 투자 등 지표의 차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에 대한 기업의 변화를 촉구해내려는 구체적 시도로 이해해볼 수 있다.

근래 대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는 ESG의 흐름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 혹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변

화를 가져온 역사적 계기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간 역사에서 수없이 나타났던 

경영 어젠다와 같이 몇 년 후에는 그 관심이 사그라질 단기적인 트렌드일 수 있다. 아울러, 

Anti-ESG를 표방한 펀드의 출범, 공화당 집권 주에서 투자에서 ESG 요소 고려를 막는 법을 통

과시키는 등(자본시장연구원, 2023) 반발 역시 존재한다. 무엇보다 ESG로 기업이 그 질적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으로 대표되듯 홍보, 요식행위로 그칠 가능성 역시 무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재 노동의 측면에서 어떤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지, ESG 흐름을 구체적

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 이슈페이퍼는 국제적·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ESG를 주목한다. 근래 ESG의 경과를 살펴보기 

이전에 이슈페이퍼는 ESG의 출발점이자 근간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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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서 ESG로 이어진 그간의 국제사회적인 경과를 소개하는 것이

다. 특히 그 가운데 노동과 관련된 흐름 역시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ESG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과 이용의 필요성을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2.�기업의�사회적�책임성(CSR)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추상성으로 인해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통상적으로는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목표를 넘어 사회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존재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특히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되는 노동, 환경, 소비자, 건강 등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

이다. 국제기구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정의를 내려왔는데, 예컨대, ILO에서는 “기업이 

법적 의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EU는 “자발적인 사회적·환

경적 관심 통합과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업의 경영활동”, OECD는 “기업이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정의해왔다(김성택, 2012: 10). 

[그림�1]�강유덕(2021)� 7-8쪽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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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제기된 맥락이다. 주지하듯, 산업화 및 자본주의 성장, 세계화 

속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나날이 증대한 가운데, 무분별한 이윤추구 속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해왔다. 예컨대, 네슬레, 나이키 등 다국적 기업이 노조를 파괴하거나 아동 및 강제노동 등 인권

을 침해하고, 생태계 파괴 등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고발되어왔다. 노동운동, 소비자운

동, 환경운동 등 시민사회진영은 노동, 인권, 환경 문제를 야기했던 기업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그 해결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대응 속에서 기업의 이윤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악영향

을 인정하고 그를 개선하거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것을 촉구하는,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었다.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촉구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적 시도 역시 이뤄져왔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ILO 다국적 기

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3자 선언(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UN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RI 지속가능 보고서, ISO26000 등이 그 대표적인 흐름이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6년 채택된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은 국제기구에서 가장 먼저 CSR 규범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까지 5차례 개정 속에 2011년 개정본이 적용되고 있다. 가입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나, 가입국에 본거지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가입국 정부의 권고로, 가이드

라인은 기업이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해설에 관한 11개의 장을 담은 1부와 국가별 국

내연락사무소와 그 이의 제기절차에 관한 2부로 구성되어있다. 고용과 노사관계, 뇌물, 부정청탁 

및 부당취득 금지, 환경, 소비자 이익, 정보공개, 조세 등의 내용이 존재하며, 추후 살펴볼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부합하기 위한 인권에 관한 장 역시 2011년 개정본에 추가되었다(김병준, 2013: 

191-2; 정경수 외, 2016: 30-31; 조인호, 2021: 276-7).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3자 선언은 1977년 ILO 이사회에서 최초로 채택되었

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과 노동권에 관한 실사조치(due diligence) 조항이 신설 등 몇 차례의 개정

이 이뤄져왔다. 선언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 고용자와 노동자단체, 기업 모두

에게 선언의 준수를 권고하는 행동규범이자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으로, 고용 조건

과 관련해 노동자와 가족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지급은 물론, 아동노

동 철폐를 위한 최소연령 준수, 고용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및 노조 가입과 단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싸고, 학계에서의 논쟁 역시 이뤄진 바 있다. 밀턴 프리드먼을 필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익 
극대화라는 기업의 기본 존재 이유 및 목표와 상충하며, 오히려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이 비용 절감 및 능률 증진 시키는 
것이 사회공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근래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가운데 명시적인 반대론이 드물어졌다는 사
실이 지적된다(장영철·안희용, 2012: 355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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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교섭권 보장 요구를 담고 있다. 제도적 구속력이 없고,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 한

계로 제기되었지만, 특히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가 기업의 노동기본권 및 인권 침해를 고발하

는 도덕적 근거로 사용되어왔는 점이 지적된다(김병준, 2013: 193; 이승협, 2020: 29). 

UN 체제에서의 시도 역시 이뤄졌다. 1999년 다보스포럼에서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제안으

로 구성된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경우, 콤팩트가 제시한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였다. 그 원칙에 동의하고, 그에 부합하는 운영을 약속하

는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가입한 기업은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세계인권선언, ILO 선언 등에서 도출된 10대 원칙은 인권 보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

섭권 인정, 고용 및 차별 업무에서의 차별 금지, 환경문제에 예방적 접근 지지, 부패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2월 현재 1만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정경수 외, 2016: 34-35; 조

인호, 2021: 275-276).

2011년 6월 UN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채택했다. 해당 이행원칙은 3개의 

축,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으로 구성되었다. 

국가에게 기업 등 제3자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기업 관

련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등의 원칙을 부여했으며, 기업에게는 인권의 존중하고, 그 기업 활동에

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혹은 사업관계에서 인권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야하는 원칙을 규정했다. 이행원칙에 담긴 기업에게 실사를 수행할 책임을 규정한 내용은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에 반영되기도 했다. 나아가, UN 글로벌콤팩트가 책임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 자체의 실천에 기대는 자율주의적 접근으로 그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행원칙

은 국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 정책적으로 기업인권의 문제에 접근하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지적된다(김병준, 2013: 274; 이승협, 2020; 63).

한편, 기업활동의 환경,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기업보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흐름 역시 나타났는

데, 즉, 기업이 그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를 검증하는 틀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다. 

GRI 지속가능한 보고서가 그 시도로, GRI(Global Reporting Institute)의 1997년 설립과 2002년

의 상설기구화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지속가능발전 주장을 기본으로, 재무성과보고서의 공표와 같

이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성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2000년 G1을 

시작으로, 4차례의 개정이 이뤄져왔고, 2017년 GRI 표준의 형태로 발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경

제성과와 더불어 지배구조, 환경, 노동, 인권, 사회 성과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

임과 관련된 비재무적 지표 및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비재무적 성과의 보고 여부는 

물론 보고 내용 및 범위가 개별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유리한 점만 

보고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김병준 2013: 202-3; 이승협, 2010: 40, 48-49).   

마지막으로 ISO26000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범 중 중요한 국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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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이라고 평가받는다. ISO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가 2010년 발표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

준이다. 2001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는 해당 표준을 준비해왔는데 그 제정 작업에 정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경영계 역시 참여했다. ISO26000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장 

사회적 책임의 원칙에서는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관심사에 대한 존중, 법

규 존중, 국제행동규범 존중, 인권존중이라는 7대 원칙이 정리되어있다. 특히 6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핵심이슈로,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한 사업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이라는 7개 이슈가 제기되었다. ISO26000의 제정 과정에 경영계가 참여하게 

되면서 기업이 이를 외부적, 강제적 규범이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의가 언급되지만,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이 모든 조직에 적용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변화되었으며, 규제적 

인증체계와 같은 강한 국제표준이 아닌 자율적 지침으로 발표되었다는 한계 역시 지적된다(김성

택, 2012, 210, 213; 이승협, 2020: 79-80, 90).2)

한국사회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및 그 흐름이 전개되었다. 특히 대기업의 정치비

자금, 분식회계, 편법상속 등의 사건이 여론화되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해외

시장의 매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표준화 작업 등에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대기업을 필두로 유엔 콤팩트에 가입하고,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보고서를 발

간하는 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차원이 제기되었지만,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정도가 수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경련 

산하에 사회공헌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 설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 내부에서는 윤

리경영 실천으로, 기업 외부로는 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정리”되었던 것

이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은 1차적 이해관계자(노동조합)보다 2차적 이해관계자(소비자)에 초점

을 맞춘 활동이 지배적”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김윤태, 2010: 222-223; 이상민, 2016: 

127-128).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노동 관련 의제에 대한 주목 역시 이뤄졌다. 일례로 경총은 2009년 

『ISO26000과 노동』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ISO 26000 개발 절차와 그 내용과 더불어 노동

분야 CSR 국제 기준을 자세히 소개했다. 무엇보다 결사의 자유 확대에 따른 노동조합 인정, 고용

에 차별적 처우금지에 따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중소·영세기업의 노동기본권 실현, 

사회적 대화 및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ILO협약 비준 확대, 기업지배구조 및 원하청관계 개선 등

의 노동운동의 요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생활임금 보장 위한 제도 개편 요

2) 2003~2005년 동안에 진행된 전략적 자문그룹의 논의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표준명칭이 ‘기업의 책임(CR) ’에서 기업이 제외
된 ‘사회적 책임(SR) ’으로 변하면서 표준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모든 단체로 확
대되었다. 아울러 표준 성격이 인증 표준에서 비인증 표준으로 변경되었다. 그 과정과 논의에 대해서는 손영우(2012: 
231-234)의 정리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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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사와 자유 관련 ILO 협약 비준 확대, 비정규직 사용 제한 및 감축,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이

행에 따른 노조전임자에 대한 기업 급여 지급 금지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경총, 

2010: 83-88). 

더불어 GRI G4와 ISO26000의 고용 노동 기준을 검토하며, 고용 및 노동과 관련하여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최저임금의 인상,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화,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 그리고 산업재해

의 예방에 기업이 그 책임을 다하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이영면, 신태중, 

2014). 또한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홍보활동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에도, 취약한 노조운동의 역량 강화와 노동의제를 사회화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의 역시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법률 의 준수, 기업 투명성과 정보공개, 지역의 고용

문제 및 취약층 보호 등에 대한 기여, 공급망 노동권, 고용차별 등의 사항들이 노동조합에서 제기

할 수있는 주요한 노동 관련 CSR 이슈”임을 지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노동자의 국제연대

와 시민사회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노광표, 2008: 85, 

113).

3.�ESG의�경과

앞서 살펴봤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해내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인 시도가 이뤄져왔다. 그

와 더불어 공시, 투자의 차원으로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흐름, 즉 ESG를 강조하는 흐름 

역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

할 것을 강조하는 시도였다. 그 흐름은 크게 투자의 차원과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 의무화라는 제

도적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그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SG의 단어가 제기되었던 건, 2000년대 중반이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자산관리 등에

서 다루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 UN 글로벌 콤팩트와 스위스 정부가 2004년에 작성했던 보고서 

“Who cares wins”에서 ESG 용어가 처음 제기되었다.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UN 환경 프로

그램과 UN 글로벌 콤팩트와 함께, 금융 및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그룹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시켜 2006년에 유엔책임투자원칙 (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이 원칙에는 ESG 이슈를 투자 분석과 의사 결정은 물론, 주식

보유 정책 및 관행에 반영하고, 투자 대상 기업들이 ESG 이슈를 공시하고, 이러한 원칙이 투자 

업계에서 수용·실행되도록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노희진 외, 2006: 3-4; 최남수, 2021: 

107-108). 

2022년 3월 현재, 유엔책임투자원칙에 글로벌 투자회사 4,902개가 서명했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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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외에도 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도 지속 가능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기업의 ESG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는 전세계 기업 CEO에게 

연례서한을 발송해왔는데, 2018년에 ESG 문제를 관리하는 기업의 역량을 지적한 이후 매년 ESG 

투자 및 경영을 강조해왔다. 2020년에는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지적했

으며, 그 다음해인 2021년, 지구 온난화를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공개할 것을 기업에게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래리 핑크의 서한은 ESG가 메가트렌드로 된 계기

로 여겨진다(경총 외, 2021: 25-26; 이은선·최유경, 2021: 126-127; 한국경제신문, 2022; 40).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ESG 투자가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또한 그에 반발하는 Anti-ESG

를 표방하는 펀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지난 시기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에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확인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앞서 언급한, UN 책임투자원칙(PRI) 참여 규모는 계속 확대됨

에 따라, 해당 책임투자 대상 자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ESG 투자

의 전략과 관련해서 ESG기준을 적용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 및 기업을 배제하는 네거티

브 스크리닝과 ESG 통합전략 활용도가 높지만, 평가 수준이 우수한 곳을 투자하는 포지티브 스

크리닝 방식을 활용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 역시 지적된다. 아울러, 글로벌 ESG 펀

드 규모가 주식형 펀드를 필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지적된다(이시연, 2021: 

9-10, 13; 자본시장연구원, 2023: 1).  

 
[그림�2]�이시연(2021)� 13쪽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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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투자 흐름과 더불어 ESG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일종의 제도화 과정 역시 함께 진행

되었다. EU가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 2013년 회계 지침을 개정하여 대기업 통합 회계보

고서에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그 다음 해에 2014년에는 대기업의 비재

무·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에서 이전 회계지침을 다시 개정하여, 회계 보고 시 비재무적 정

보 공시를 의무화했다. 그 대상은 평균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며, 자산총액 2천만 유로 또는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이었다. 비재무 보고서에는 환경, 사회, 고용, 인권 등에 대한 정

책을 설명하고, 이행 절차 및 성과를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설명하고, 그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시 사유를 설명할 것을 의무화했다. 지침은 2017년 적용하여, 2021년 현재 11,700개 기업이 비재

무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강유덕, 2021: 14-15; 최유경·정아름, 2021: 44-48).

아울러 2022년 EU는 비재무 정보 공시지침을 다시 개정했다. 기존 NFRD(Non 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이란 지침 명칭을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mpany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으로 변경하며, 대상 역시 초소형 기업을 제외한 상장 기업, 비상장 

대기업, 비EU법인의 EU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였다. 공시내용 역시 온실가스 절대 배

출량 감축 목표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한별 목표, 달성 진행 상황,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자사의 사업 활동 및 가치 사슬과 연관된 주요 부정 역할 식별, 예방, 완화 해소 등의 실사 절차 

및 정보, 근로자 대표와 소통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강유덕, 2021: 13; 이경훈 외, 2022

).3) 

한편, EU는 공급망실사지침을 추진했다. 고용인원 및 매출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EU내외 기업에

게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가치사슬에 있는 협력업체 등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환경 관련 기업활

동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제거 조치 등 적절한 대응 및 피해구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 및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들이 불만사항에 대해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했다. 

기업 자체 활동뿐 아니라 협력사로 인한 인권 등 부정적 영향에 손해배상 및 벌금 등의 제재 조

치를 가능케했다. 지난 4월 26일, 직원 수 250명,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으로 확대하는 수

정안는 수정안이 유럽의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알려졌다(KOTRA, 2022).4)5)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이후 ESG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2022년 3월, 상장사의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개하고 그 시행을 추진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 및 가치사슬 배출량을 연례보고서에 담도록 하는 것이

3) 「EU CSRD(지속가능성정보 공시 지침), 2023년 1월 6일 발효」,『법률신문』, 2022년 12월 21일자. 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84022

4) 「공급망실사법 적용 기업 확대 법안 EU의회 법사위 통과」,『ESG경제』, 2023년 4월 27일자. 링크: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6

5) CSR의 제도화 경과를 살펴보는 강유덕은 EU가 무역협정을 통해 CSR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이를 국제화시키고 있음을 지적
한다(2021). 한편, EU 차원의 ESG 제기 흐름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자원과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나아가서 
이를 기업경영의 주도권을 재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 역시 지적된다(장석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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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국경제신문, 2022: 46-47).6) 아울러 미국 노동부는 2022년 11월, 퇴직연금 수탁자가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가족의 노후 대비 저축과 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수탁자들은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퇴직연금 투자상품 선택 및 주주 권리 

행사의 신중함과 충실함(Prudence and Loyalty in Selecting Plan Investments and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규정 최종안을 발표했다.7) 그러나 공화당의 주도로 Anti-ESG 흐름 역시 전

개되고 있다. 2023년 하원에서 공화당은 연기금의 ESG 투자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공화당이 집권한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는 에너지와 총기 산업에 적대적 금융사와 펀드를 

연기금 투자 대상에 배제시키는 법안과 연기금 투자시 ESG와 같은 비금전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이 각각 제정되었다(자본시장연구원, 2023: 3).  

국외의 변화 속에서 한국에서도 ESG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제도의 추진 등이 이뤄져왔다. 2023

년 300개 국내기업에 대한 대한상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61.6%가 ‘올해 경제 상황이 어

려워도 ESG 경영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작년과 비슷할 것이 36%로 그 뒤를 이었

다. 올해 가장 큰  ESG 현안에 대해서는 40.3%가 공급망 실사를, 30.3%가 ESG 의무공시를 지

적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준비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공급망실사에 대해 원청기업

은 48.2%, 협력업체는 47%가 단기적 대응조치가 없다고 답했으며, 장기적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이 37.3%이었다. 의무공시에 대해서도 대응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36.7%였다. 분야별 

현안과 관련 사회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이 52.3%, 노사관계가 20%, 고용/인권이 14.7%로 응

답되었다.8) 

6)「[최남수의 열린경제] 탄소배출 공시 시대 코앞 …'저탄소 코리아' 길찾자」,『아주경제』, 2023년 5월 23일자.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30521163117129 

7) 「美 퇴직연금 ESG 투자 길 열렸다」,『ESG경제』, 2022년 11월 24일자. 링크: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1 
8) 대한상의,「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 링크: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6132&CHAM_CD=B00

1

https://www.ajunews.com/view/20230521163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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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양승희·전홍민(2023),� 7쪽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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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승희·전홍민의 표에서 확인되듯, 대기업 역시 ESG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SK의 경

우, ESG 경영의 선두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2018년에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DBL 원칙을 선언하고, 각 계열사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 보고하기 시작했다. 다른 

대기업도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직원 또는 계열사 성과평가에 ESG항목을 포함시키

고,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 알려져있다(양승희·정홍민, 2023: 7-9).

정부 정책 역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4개영역, 61개 평가 지

표가 담긴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K-택소노미를 수

립했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측정, 보고, 검증에 대한 강화와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업공시제

도 종합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ESG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경우, 2025년까지는 

자율공시 방침 속에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시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이후 2025년부터 2029

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의무화를,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공시 의무

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고, ESG를 이끌 민관합

동 컨트롤타워(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와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사업 신설을 국정 과제로 삼

았다. 더불어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업종별 가이드라인 구체화)하고, 소셜 택소노미 마련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컨설팅과 중소·벤처기업 ESG 실사 및 진단 지원 또한 정책과제로 삼았

다. ESG 신시장 창출에 50조원을 투자하고 ESG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에게 전용자금 10조원 지

원하는 방침 역시 밝혔다(김용 외, 2022: 41-50; 한국경제신문, 2022: 60-61).

[그림�4]�김용�외(2022),� 41쪽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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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ESG관련 국내 투자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된다. 2021년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ESG금융 규모는 787조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유형별 ESG금융활동으로는 대출 340

조원, 투자 272조원, 채권발행(2021년 발행액 기준) 98조원, 금융상품 77조원으로 확인되었는데, 

모두 2020년 대비 15% 이상 성장한 것이었다. 국내 ESG금융은 공적금융기관 411조원, 민간금융

이 361조원으로 공적금융의 규모이 더 컸으나, 전년 대비 증가액과 성장률은 민간금융기관(107조

원, 42%)이 공적금융기관(56조원, 16%)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의 2021

년 기준 운용자산규모는 949조원으로 그중 ESG투자 비중은 130조원으로 14%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ESG투자에서는 48%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28% 성장한 것으로 확인된다(한국사회책임투

자포럼·이용우 국회의원실, 2022).

ESG 흐름 중 노동과 관련해서 EU가 추진 중인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에 관해, 특히 노동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택소노미(Taxonomy)’는 분류를 의미하는 tassein과 법과학을 의미하는 nomos의 합성어로, EU는 

ESG 등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에 대한 기준을 택소노미를 통해 제공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지

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의 투자 유도를 중시했던 EU는 2018년 3월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을 발표

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일된 금융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뢰 가능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택소노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0년 EU는 택소노미 규정을 채택

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2022년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를 확정했다(한민지 외, 2021: 13, 16-17; 송영선, 2022: 19-20). 

사회와 관련된 택소노미 작업 역시 수행되었다. EU 집행위의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SF)은 2021

년 7월, 소셜 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2월 2일 관련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린 

[그림�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용우�국회의원실(2022),� 6쪽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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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소노미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세계인권선언, ILO 3자선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이 소셜 택소노미의 근거가 되었다.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면, 비즈니스 활동의 영향을 받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노동자, 최종 사용자, 커뮤니티와 사회)와 관련된 3가지 사회 목표를 수립하고, 

각각의 하부에 다양한 세부 목표를 연결시키며 이해관계자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긍정적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목표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측면에서 최종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생활 수준 

및 복지를, 지역사회 및 사회 측면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및 사회를, 노동자의 측

면에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목표로 제시되었다(송영선, 2022: 34, 45-46).

양질의 일자리의 하위 목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정한 임금 수준 결정을 위해 사회

적 대화의 활성화, 결사의 자유 강화 및 임금 및 근로조건을 위한 단체교섭의 촉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의 지급,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피하기 위한 공식 노동

관계의 보장, 높은 수준의 노동자 대표성이 확보된 노사 보건안전위를 통한 우수한 보건 및 안전 

제공, 노동자의 높은 참여를 바탕으로 기술 및 평생학습, 직업전환, 고용창출을 위한 광범위한 프

로그램 운영, 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사회적 보장, 이주민 노동자나 아동의 강제 노동, 노동 착취

를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구성이 정리되었다. 아울러 직장 내에서의 평등과 차별 금지, 

위험기반 실사를 통해 가치사슬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앞선 제시한 하위 목표를 포함하여 인권

과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포함되었다(PSF, 2022: 35-36).

이러한 목표와 더불어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데, 먼저 ‘실질적 기여’(Types of substantial 

contribution)와 관련하여 ① 부정적 영향에 대한 회피 및 대응, ② 사회적 재화와 용역·기초 경제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 영향 증대, ③ 지원 활동을 제시한다.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음’(DNSH, 

Do Not Significant Harm)의 경우, 소셜 택소노미의 특정 목표를 좇는데 있어 다른 목표 추구에 

해가 가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굵직한 목표가 아닌 보다 세부적인 목표에 맞추어 세부적

인 DNSH가 이루어질 것을, 혹은 주요 사회적 현안 또는 세부적인 목표와 관련하여 실질적 기여 

기준을 통한 평가가 어렵다면 DNSH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

소한의 안전장치(Minimum safeguards)’의 경우, 사회 관련 국제기준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하는 

것으로서, 특정 행위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수 있어도 그 행위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권 보장에 해가 되는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제시되었

다9)

9) 신승국 외, 「소셜 택소노미 추진 동향-그린 택소노미에 비해 논쟁의 여지가 많아 국내외 관련 추이 파악 필요(화우 뉴스레
터)」, 『법률신문』, 2022년 9월 2일자. 링크: 

https://m.lawtimes.co.kr/Content/LawFirm-NewsLetter?serial=18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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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가며�

상술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ESG 중 S와 관련하여, 한국형 소셜 택소노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작업으로‘한국형 소셜택소노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를 2022년에 발주한 바 있다.10) 재계도 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2일, 전경련은 이정식 노동부장관을 초청하여, 제6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한 바 있

다. 당시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그동안의 ESG는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점차 사회 이슈로 관심이 확장 중”인데, 특히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소셜 택소노미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도 한국형 소셜 택소노미 구축을 검토하는 등 사회 이슈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워라밸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

시하는 방향으로 근로자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거나 

10)「“이젠 소셜 택소노미 시대”…정부, 한국형 소셜 택소노미 구축 추진」,『브릿지경제』, 2022년 8월 4일자. 링크: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0804010001192

[그림�6]�송영선(2022)의�49쪽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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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규제와 처벌보다는 노사간 자율적 노력을 중심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재계 요구 및 ESG에 대한 대응 논리를 밝히기도 했다.11)

앞서도 언급했듯이, ESG의 흐름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단단히 안착될 수도 혹은 역사적으로 점멸해갔던 여타의 트렌드와 같이 시간

이 지나고, 그 논의와 흐름이 사그라질 수도 있다.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게된 과정과 

같이 제도화 속에 그 원칙과 내용이 굴절되는 경험을 마주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역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윤리경영, 사회공헌으로 축소하여 차용했던 과거와 같이 ESG라는 변화를 진

지하게 수용·내재화하지 않고 그린 워싱 등 이미지 홍보에만 치중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슈페이퍼는 국내외로 전개되고 있는 ESG 흐름에 대한 노

동운동의 대응과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구체적으로 김남근은 ESG에 대해, E와 관련된 기

후위기 대응의 일환인 탄소중립 정책이 “에너지, 자동차,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재료산업

에서 대규모의 고용감소와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그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조합

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의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동시에 “ESG 평가요소 중 사회적 책임

(Social) 분야의 노동 인권, 노사관계, 성평등과 다양성 등은 노동조합이 전통적으로 단체교섭의 

핵심 의제로 다루오던 의제”로. CSR과“ESG 경영 관여 내지 참여는 단체교섭 외의 또 다른 경로

로 노동조합의 활동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실현할 수 있

는 경로가 될”수 있음을 강조했다(김남근, 2022: 119-120).12) 

이슈페이퍼 역시 ESG, 특히 사회적 분야에 담겨진 노동에 대한 우호적 내용을 운동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ESG의 논의와 정립되는 기준을 일종의 노동운

동이 제기하고 있는 요구의 정당한 근거로, 기업과 정부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

히 노동권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보장을 촉구하는 ESG 흐름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에 역행하여 

반노동 행태 등을 벌이고 있는 기업과 정부를 국제적·사회적으로 망신주고, 압박하는 데 유용한 

담론적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대응과 이용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ESG와 관련된 

흐름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토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끝>

11) 「“환경에 초점 둔 ESG, ‘사회’로 확대해 노동개혁 다변화 해야”」,『헤럴드경제』, 2023년 5월 12일자.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12000090

12) 송관철은 ESG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노동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기업의 사회
적 책임, 사회공헌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양대노총 등이 “국내에서 표
준화를 추진 중인 ESG 가이 드라인에 ‘노동’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노
동 정책에서는 ESG에 대한 화두가 환경에만 쏠리지 않고 노동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송관철, 2022: 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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